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

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

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

2015년 10월 8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10/08
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명

기획예산과-105727 대시민공개 김경문

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31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

□ 폐지이유

   동작골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으로 단체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골안

전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
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  
□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


